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공정위 제소
대리점 계약 일방종료 부당 주장 … 주유소망 둘러싼 송사 본격화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제한 행위라며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주유소 쟁탈 송사가 본격화됐다.

인천정유는 5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오일뱅크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제소했으며, 현대오일뱅크가 인

천정유의 석유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것은 통상적 상거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이어 과거 한화에너지프라자 소속 주유소망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

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적 다툼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는 회사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쟁제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인천정유를 인수한 뒤 인천정유의 석유제품을 자사 주유소망을 통해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1년과 2000년 2년 동안 모두 5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02년 6월말로 대리점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인천정유에 통보해 둔 상태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또 인천정유와의 대리점 계약은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6월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

고 말해 협상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내비쳤다.

인천정유의 우완식 관리인은 5월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정유가 추진하는 기업매각이 제대로 이뤄지려

면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해지 방침에 대해 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또는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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